
｢구미시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｣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  가. 제출일자: 2024년 11월 18일

  나. 발 의 자: 김원섭 의원(1인)

  다. 찬 성 자: 김근한, 김낙관, 김민성, 김영태, 김재우, 박세채, 

소진혁, 이상호, 장세구, 정지원 의원(10인)

  라. 회부일자: 2024년 11월 18일

  마. 상정일자: 2024년 11월 26일

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  가. 제안 설명자: 김 원 섭 의원

  나. 제안이유

    ❍ 식생활 변화로 인한 쌀 소비량 감소와 더불어 밀의 소비량은 

증가하는 반면에 밀의 자급률은 소비량에 미치지 못해 구미시 

밀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

밀수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.



  다. 주요내용

    ❍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∼제2조)

    ❍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
    ❍ 우리밀산업 기본계획 수립·시행 및 육성 지원(안 제4조∼제6조)

    ❍ 우리밀 소비 촉진과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(안 제7조∼제8조)

  라. 참고사항

    ❍ 관계법령  

      ∙「밀산업 육성법」제2조제4호, 제2조제5호, 제3조

 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기 동

 ❍ 본 조례안은

    ∙ 우리밀의 생산을 장려하고 가공·유통 활성화 및 소비 촉진을 위해 

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한 안으로, 

 ❍ 검토 결과,

    ∙ 우리밀산업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을 통해 밀 소비량 증가에 맞춰  

밀 자급률을 증대시키는 등 적절한 밀 수급을 통해 지역 경제에  

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.

    ∙ 향후, 수입밀 대비 우리밀 소비를 증대시키기 위해 가격보전  

대책을 수립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

사료됨.

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   략

5. 토   론   요   지: 생   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   음

7. 심  사  결  과: 원안가결


